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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 예금보험료의 적정성 검증 및 공평성 평가* 10)

가 . 서론

□ 보험회사의 보험보증기금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1996년 6월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로 1998년 4월 신용관리기금, 신

용협동조합 중앙회 안전기금 등과 함께 일원화되었음.

□ 통합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일반예금보험료 수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

영되지 못하는 경우 이해를 달리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음.

o 적정하지 못한 예금보험요율과 공평하지 못한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금융기관간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o 이는 금융기관의 진입과 경쟁에서 불공정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간 교차보조금 문제11)를 야기할 수 있음.

o 특히 예금보험료를 사전납부하면서 파산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기

금별 구분계리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간 형평성 및 교차보

조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될 것임.

- 사전납부제로 운영하는 미국 뉴욕주 보험보증기금의 경우 1979년 및

1982년 2차례 뉴욕시 재정난으로 보험보증기금을 전용한 바 있어12)

다른 모든 주에서는 사후납부제로 운영하고 있음.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정책연구팀 유지호 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보험
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힘.

11)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금별 구분계리원칙이 모호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12) 재무부,「보험보증기금제도」, 1988.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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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적정 예금보험요율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별 실적, 환경 및 제도변

화의 예금보험료에의 영향, 기금별 보험료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

o 현재 예금보험요율에 대한 주기적 관리시스템은 법령화 및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에서 기준이 불투명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예금보험요율 적정성을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검증하고,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공평성을 평가함으로써

예금보험료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 일반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

1) 일반예금보험요율 현황

□ 현행 일반예금보험요율은 금융기관별로 0.1%∼0.3%가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일반예금보험요율은 은행의 0.1%의 3배 수준인 0.3%임.

<표 1> 예금보험 대상기관별 보험요율 현황

부보금융기관 보험요율

은행 0.1%

증권회사 0.2%

보험회사 0.3%

종합금융회사 0.3%

상호신용금고 0.3%

신용협동조합 0.3%

□ 보험회사는 연간납부방식으로, 은행은 분기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음.

o 2001년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은 2,769억원으로 이중 생명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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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2,284억원, 손해보험회사가 485억원을 납부

o 2001년 은행의 연간 예금보험료 납부액은 4,139억원

2) 일반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기준 및 방법

가) 검증기준

□ 예금보험요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금보험요율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요율의 조정에 대한 공식화 된 기준은 없음.

o 사후납부방식의 예금보험료 부담은 금융기관 파산에 필요한 자금을 사

후적으로 분담하므로 예금보험 요율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없음.

o 사전납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필요한 자금을 예측하여 사전 갹출

하여 적립해 두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증한 후

- 예금보험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체제가 필요함.

□ 일반적인 보험료 산출원칙인 수지상등원칙(收支相等原則)13)에 의하여 과

거 실적기준의 일반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증해 볼 수 있음.

o 수지상등의 원리와 보험료 계산식

보험료(P) 〓 보험금(C)

보험료(P) 〓 보험료 산출기준(M) × 보험요율(R)

o 적정 일반보험요율의 산출

보험요율(R) 〓 실적보험금(C) ÷ 보험료 산출기준(M)

13) 수지상등원칙이란 보험료는 예측보험금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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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증자료의 조정

□ 적정 예금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예금보험기금의 실적보험금

이 있어야 하나, 기발표자료는 금융기관별 공적지원자금총액 실적만 있고

부분보장예금보험제하의 실적보험금 실적은 없음.

□ 검증대상이 부분보장제하의 일반예금보험요율 적정성이므로 해당금융기

관에 지원한 공적자금총액 실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금융기관별 공적자금지원총액중 검증대상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공사의

지원금중 부분보장제하의 지원금을 추정하여 인정실적보험금으로 사용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간동안의 예금보험제도는 전액보장제로 운영되

었으나, 이는 정책판단에 의한 것으로 예금보험 본래의 취지는 아니

므로 부분보장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정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분류

- 공적자금지원주체도 예금보험공사 외에 정부, 한국은행, 자산관리공

사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 이외의 지원자금은 각 주체들의 자발

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정책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

부보조금과 동일하게 보았음.

o 인정 실적보험금의 추정

인정실적보험금 〓 예보공사의 지원자금 × 부보율 × 보장율

부보율 〓 보호대상예금 등의 금액 ÷ 전체예금 등의 금액

보장율 〓 보장한도 적용시 보험금 ÷ 전액보장시 보험금

다) 기타 운영상 적정성 검증방법

□ 예금보험제도에서 교차보조금 문제는 정부의 공적자금의 차별적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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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지원의 차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o 총공적자금지원 실적에서 인정실적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은 정부정책을

위하여 지출한 정부보조금으로 볼 수 있음.

o 금융기관별 정부보조금의 정도가 적정했는지를 비교·분석함

□ 예금보험요율의 관리측면에서 보험료 산출기준 및 보장한도 등의 변경에

대하여 예금보험요율의 변동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였는지를 검증

o 현행 예금보험요율 수준이 금융기관간 기금실적을 고려할 때 부당한 차

별은 없었는지와,

o 예측보험금의 증·감에 따른 예금보험요율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

는지를 확인

3) 일반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결과

가) 일반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결과

□ 부분보장 예금보험제도를 가정하고 추정한 적정 예금보험요율 수준도 실

제 적용요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o 은행의 적정예금보험요율 수준은 0.38%로 현행요율의 3.84배, 보험회사

의 경우에도 0.56%로 현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적정 예금보험요율은 실제 적용요율 0.3%보다 낮

았음. 특히 그 동안의 누적예금보험료 1,600억원을 고려한다면 적정요율

수준은 더 낮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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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분보장제하에서의 적정예금보험요율 추정

(단위 : 십억원, %)

구 분
인 정
실적보험금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적정요율추정 현행요율

요율
상대
지수

요율
상대
지수

은 행 19,136.0 1,264,145.9 0.38 1.00 0.10 1.00
생 보 6,184.9 222,179.4 0.70 1.84 0.30 3.00
손 보 76.6 55,406.5 0.03 0.09 0.30 3.00
보험계 6,261.5 277,585.9 0.56 1.49 0.30 3.00

주 : 1) 인정실적보험금 추정에서 최근년도 실적기준의 부보율과 보장율을 산출·적용하였음.
2) 대상기간 : FY98∼FY01

나) 정부보조금의 차별성 검증결과

□ 정부보조금의 절대금액을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해 보면,

o 은행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모는 은행 총자산의 1.64%에 해당하며 예금

보험요율로 환산하면 예금보험요율 3.52%에 해당

o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매년 총자산의

0.38%와 0.80%의 예금보험요율의 정부보조가 있었음.

<표 3>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추정

(단위 : 십억원, %)

구 분 총지원금
(A)

인정보험금
(B)

보조금
(C=A-B)

총자산 기준 예보료 산출기준

총자산 보조율 산출기준 보조율

은 행 63,600.0 19,136.0 44,464.0 2,717,341.1 1.64 1,264,145.9 3.52

생 보 8,365.2 6,184.9 2,180.3 466,357.5 0.47 222,179.4 0.98

손 보 113.9 76.6 37.3 103,702.6 0.04 55,406.5 0.07

보험계 8,479.1 6,261.5 2,217.6 570,060.1 0.38 277,585.9 0.80

주 : 1) 총지원금 = 공적자금지원총액 - 회수추정금액
2) 보조금 = 총지원금 - 인정보험금
3) 대상기간 : FY98∼FY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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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금보험요율 관리의 부적정

□ 예금보험기금별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보험회사의 예금보험요율

은 가장 높은 수준임.

o 예금보험기금별 실적을 비교할 때 보험기금은 실적이 양호함에도 가장

높은 예금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음.

<표 4> 예금보험 기금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료 보험금 회수실적 순보험금 손해율

은 행 12,474 453,181 90,962 362,219 3633.0%

보

험

소계 7,779 189,300 105,508 83,792 1077.2%

생명 6,151 85,652 3,008 82,644 1343.6%

손해 1,628 103,648 102,500 1,148 70.5%

증 권 426 49,144 65 49,079 11536.2%

종금사 1,751 211,918 57,960 153,958 12102.7%

상호저축 3,648 76,011 5,390 70,621 2083.6%

신용조합 1,853 22,641 8,601 14,040 1221.9%

계 27,931 1,002,195 165,986 836,209 3588.1%

주 : 1) 보험회사 지원자금중 회수실적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지 않아 무시함.
2) 손해보험 지원자금중 보증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하여 회수실적에 반영하였음.

자료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관련 통계자료, 2002.5.31

□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을 변경하면서 예금보험요율을 합

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지 않았음.

o 수지상등원칙에 따르면 보험료와 예측보험금이 동일해야 하므로 단순히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변경으로 예금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보험요율

은 인하되어야 함.

- 보험료(동일) ＝ 산출기준(↑) ×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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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을 수입보험료에서 수입보험료와 책임

준비금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하면서 예금보험료가 증가함에도 예금보험

요율은 인하조정 되지 않았음.

- 보험요율을 인하하지 않아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료 인상율은 생명보

험회사 76.1%, 손해보험회사 13.8%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많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표 5>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변경 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추정예금보험료 보험료

조정효과과거방식 현행방식

생 보 447,000 1,126,900 1,341 2,361 76.1% 인상

손 보 147,200 187,700 442 502 13.8% 인상

주 : 1) 추정예금보험료는 보험료조정 효과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5% 범위내 회사
별 보험요율의 할인할증 적용규정을 무시하고 산출하였음.

2)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은 각 보험회사가 2002.3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
에 제출한 실적기준임.

□ 반면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보험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명백하게 예측보험

금이 증가함에도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하지 않았음.

o 2001년 1월 부분보장제 실시와 동시에 기존의 은행예금에 대한 보장한

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결제성 예금에 대한 전액보장제를 도입하

였음.

o 예금보험의 보장한도 확대로 인한 보장예금규모는 189조원에서 232조원

으로 늘어나고, 전체예금중 보장비중도 44.0%에서 54.8%로 확대됨에도

보험요율은 인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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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은행의 예금규모별 실적 및 예금보장한도별 예측보험금 추정

구 분
예금규모별 실적

계2,000만원
미만

2,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예
금
자

수
(천명) 97,530 2,827 979 101,336

비중 0.966 0.028 0.007 1.000

예
금
액

금액
(10억원)

112,476 70,181 245,899 428,556

비중 0.242 0.151 0.607 1.000

보자예금규모
추정

보장한도액 2,000만원 적용 : 188조원

보장한도액 5,000만원 적용 : 232조원

자료 :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 발표자료(2002. 7월) 및 예금보험공사,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방안 세미나 자료(2000. 9월) 일부 인용

다 . 특별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

1) 특별예금보험료 현황

□ 예금보험 보호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공히 0.1%의 특별예금보험요율이 향

후 25년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

o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은 예금보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예금

보험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특별예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2) 특별예금보험료 적정성 검증기준

□ 정부는 특별예금보험료 분담에 대하여 부실책임자 분담원칙, 공적자금수

혜자 분담원칙, 부담능력에 따른 분담원칙을 기 제시하였음14).

14) 재정경제부,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보도자료, 2002.6.28.

보험동향 2002년 가을호

- 63 -



테마진단

o 그러나 부실책임자는 이미 경제능력을 상실하여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통한 회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수혜와 부담능력을 중심으로 비교함.

3) 특별예금보험료의 적정성 검증결과

□ 특별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에 지원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수혜

대비 부담율을 비교해 보면,

o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수혜 비중은 57.1%인데 비하여 특별예금보험료 부

담비중은 76.5%로 수혜대비 많은 특별예금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추

정되며,

o 보험회사도 수혜비중 7.6%보다 많은 14.9%의 특별예금보험료 부담비중

으로 수혜에 비하여 많은 부담이 예상됨.

<표 7>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수혜 및 특별예금보험료 부담 비교

구 분
특별예금보험료 공적자금순지원

금액(억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은행 4,139 76.5% 63.6 57.1%

보
험

생보 646 11.9% 8.3 7.5%

손보 159 2.9% 0.1 0.1%

계 805 14.9% 8.5 7.6%

증권 109 2.0% 16.0 14.4%

종금 46 0.9% 17.4 15.6%

금고 176 3.3% 4.8 4.3%

신협 136 2.5% 1.1 1.0%

합계 5,412 100.0% 111.4 100.0%

주 : 공적자금지원금은 총공적자금지원금에서 회수추정액과 보증보험사에 대한 지원금
을 차감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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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공평성

1)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현황

□ 1989년 보험보증기금 설립시 보험보증 보험료는 보장대상 보험계약의 수

입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o 예금보험 통합후 2000년 8월부터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보장

대상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있음.

o 은행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보장대상 예

금 등의 평균잔액을 적용

<표 8>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수준 및 산출기준 변천내역

구 분 운영기관 요율수준 보험료 산출기준

1989. 4 보험감독원 0.1% 수입보험료

1997.12 보험감독원 0.15% 수입보험료

1998. 4 예금보험공사 0.15% 수입보험료

1998. 7 예금보험공사 0.15% 수입보험료

1998.10 예금보험공사 0.15% 책임준비금

2000. 8 예금보험공사 0.3%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2001. 1 예금보험공사 0.3%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2)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선정기준

□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에 대한 논쟁이유는,

o 통합예금보험제도하에서 기금 독립성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한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적용으로 특정기금에 속한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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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동일기금 소속의 금융기관간 예금보험료 공평분

담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임.

□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부적정한 경우 금융기관간 경쟁의

공정성과 보험회사간 예금보험료 부담 공평성에 악영향을 초래

o 사전납부 예금보험료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예

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산출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에서 불리함.

- 생산비용측면에서 예금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비용 또는 순보험료 요

소로 보험료 상승요인이 될 것임.

o 보험회사간 예금보험료 부담에서도 부실위험이 낮은 우량보험회사가 상

대적으로 많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불

공평함.

-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책임 부족액을 지원하거나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지원자금 등 예금보험 예측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간 분담기준을 무

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립된 이론이나 기준은 없음.

- 그러나, 외국의 사례 및 다른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공평한 예금보험

료 산출기준의 요건을 도출하여 수입보험료 기준과 책임준비금 기준

에 대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음의 공평한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요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을 평가

o 다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위한 산출기준

o 보험회사간 예금보험료 공평분담을 위한 산출기준

o 보험회사의 파산원인을 고려한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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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금보험료의 궁극적인 부담을 고려한 산출기준

o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 산출기준

3)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공평성 평가결과

□ 다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위한 산출기준

o 예금보험료를 금융상품의 생산비용으로 볼 때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부당한 경우 특정금융기관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수 있음.

o 생산비용은 해당금융상품의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계약누적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부당15)

하며, 보험계약기간이 10년∼30년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

사의 책임준비금은 수신규모의 대표치로는 부적정

o 월 10만원의 동일한 수신규모로 영업하는 보험회사와 은행의 예금보험

료 부담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 7년간 보험회사 부담액은 68,545원으로 은행 16,236원의 4.2배 수준

- 월 10만원당 연평균 예금보험료 부담액은 보험회사 4,896원으로 은행

의 1,160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15) 은행의 예금등의 평균잔액은 예금의 계약기간이 2∼3년으로 짧아 누적계약책임이 크기
않기 떄문에 수신규모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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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험회사와 은행의 경과기간별 예금보험료 비교

(단위 : 원)

경과
기간

연 간
수신규모

보험회사 은행

책임준비금 예보료
산출기준

예 금
보험료 저축평잔 예 금

보험료

1년 1,200,000 1,164,609 1,182,305 3,547 1,226,320 1,226

2년 1,200,000 2,404,918 1,802,459 5,407 2,501,694 2,502

3년 1,200,000 3,725,847 2,462,924 7,389 3,777,067 3,777

4년 1,200,000 5,132,637 3,166,318 9,499 1,226,320 1,226

5년 1,200,000 6,630,868 3,915,434 11,746 2,501,694 2,502

6년 1,200,000 8,254,434 4,727,217 14,182 3,777,067 3,777

7년 1,200,000 9,983,532 5,591,766 16,775 1,226,320 1,226
계 8,400,000 9,983,532 - 68,545 - 16,236

주 : 보험기간 7년, 예금기간 3년을 가정

□ 보험회사간 예금보험료 공평분담을 위한 산출기준

o 예금보험료는 해당기금 소속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

을 위한 것으로 이를 분담해야 하는 소속 금융기관들은 자기책임으로

인한 지출금이 아닌 분담금을 갹출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분담의 공평성

이 가장 중요하므로,

o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기본적으로 은행기준을 준용하여 정

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간 공평분담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의 선정이

필요함.

o 보험회사간 공평분담은 보험경영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의 계약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둔

것으로 이를 충분히 적립하여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보험회사에 대하

여 많은 예금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 일반적인 공통비용을 분담할 때 보험회사의 영업기반이 되는 수입보험

료를 기준으로 분담하고 있고 과거 보험보증기금에서도 보험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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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사용한 바 있음.

□ 보험회사의 파산원인을 고려한 산출기준

o 보험회사 파산원인을 보면,

- 부적정요율에 의한 지급비금 적립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0>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원인(1969∼1990)

구 분 회사수 점유비(%)

원

인

별

지급비금 적립부족(부적정요율) 86 28

급속한 성장 64 21

사기행위 30 10

자산의 과대평가 30 10

급격한 겸업 확대 26 9

재보험 회수불능 21 7

거대손해 17 6

기타 28 9

소 계 302 100

원 인 불 명 70 -

총 합 계 372 -

자료 : A.M. Best Comp any, Best' s Insolvency Stu dy: Property/ Casu alty Insurance
1969-1990, June 1991.

o 부적정요율에 의한 준비금 적립부족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 경영위기에 직면한 보험회사가 무리한 확대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의 요율덤핑 또는 경쟁적 요율인하에 의한 결과적 부적정요율의

사용이 그 원인임.

o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의 보장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의 파산등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부족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책임준비금 부족으로 나타나지만,

- 실질적으로는 경영위기 또는 과도한 요율경쟁 환경에 직면한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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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최근 사용한 부적정 요율로 인한 것으로 최근 수입보험료의

일정율 만큼 책임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임.

- 1969년∼1990년의 기간동안 미국 손해보험보증기금이 파산보험회사

의 책임을 부담한 순부담액(net assessments)의 요인에 대한 실증분

석에서 수입보험료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남16).

□ 예금보험료의 궁극적인 부담을 고려한 산출기준

o 현재의 금융기관 파산에 대한 궁극적인 부담은 현재의 금융소비자가 부

담해야 마땅하나, 예금보험료의 부과절차상 미래의 금융소비자에게 전

가될 것임.

o 보험회사의 산출기준을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경우 일면 현재의 보험계

약자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 실제로는 현재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

에 현재의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료를 부담케 할 수는 없음.

o 그러므로 예금보험료의 궁극적인 부담자인 미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

는 보험료의 일부로 부과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율로 예금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는 추후 체결되는 보험계

약의 보험료에 예측기준이 아닌 과거 예금보험료 실적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16) Winkler, Daniel T., Flanigan, George B. an d John son , Josep h E., 1994. An An alysis of
State Gu aranty Fu n d Assessm ents for Prop erty/ Casu alty In su rers from m 1979-90,
Jou rn al of In su rance Regu lation 10(3):3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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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o 미국

- 보험보증기금을 운영하는 미국 모든 주의 보험보증보험료 산출기준

은 수입보험료로 하고 있음.

- 미국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책임이행을 위한

비용을 분담케 한 이유와 근거17)는,

· 이유 : 보험보증기금의 운영상 궁극적인 부담자인 미래의 보험계약

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 근거 : 이를 반증하는 근거로 NAIC 보험보증기금모델법에서 기 납

부한 보험보증보험료를 미래의 예측가격인 보험요율에 포함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o 영국

- 2001년 12월부터 통합예금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수입보험료임.

- 예금보험료에 대한 규칙(COMP 13.6.7R)에서 영업활동 기준(on the

basis of business activities)으로 부과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은행의 경우 보호대상 예금, 보험회사의 경우 보호대상보험계약의 수

입보험료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o 일본

- 보험보증보험료 산출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일정가중치

(70%, 30%)를 반영하여 산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파산비용분담방법은 보험회사의 파산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

에 기 발생된 파산비용을 사후적으로 분담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

17) N AIC, Ap ril 2002, "Life an d H ealth In su rance Gu aranty Association M odel Act
Legislative H istory " Mode Law s Regu lation s an d Gu id eline Ⅲ: 5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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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 보험보증보험료 산출기준은 보험회사간 공평성보다는 부담능력에 비

중을 둔 산출기준으로 볼 수 있음.

마 . 결론

□ 예금보험의 기금별 실적분석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일반예금보험요

율은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함.

o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요율은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때 은행의 3배

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예금보험

요율은 상당한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예금보험제도의 변경으로 예금보험요율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요율 조정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체제가 필요

o 통합예금보험체제하에서는 항상 교차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

- 통합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기금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차보조금 문제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차별문제 등으로 금융기

관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 기금별 실적분석에 의한 요율조정, 정부재정지원시 형평성 고려, 공

정한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의 선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의 마련이 필요

□ 특별예금보험료의 부담을 공적자금수혜자 분담원칙만으로 공평성을 평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o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공적자금 수혜에 비하여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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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o 특별예금보험료의 성격을 예금보험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혜택을 본 우

체국까지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특별예금보험

료 부담은 수혜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영국은 예금보험료를 특정기금에 속하지 않는 운영경비를 위한 비용

보험료(base levy), 특정기금에 속하는 비용보험료(specific cost levy)

및 파산비용보험료(compensation levy)로 구분하고,

- 특정기금에 속하지 않는 운영경비의 분담은 감독수수료 부과방식으

로 부담하고 있음.

o 따라서 보험회사의 특별예금보험료 부담은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을 적정

하게 적용한다면 공평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적을 것임.

□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

o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은 금융기관간 공정경쟁, 보험회사간

공평성, 예금보험료의 궁극적인 부담 및 보험회사 파산원인을 고려한

부담 등 모든 면에서 수입보험료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o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영국과 보험보증기금제도를 채택하는 미

국의 모든 주에서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또는

보험보증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국제기준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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